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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

[시행 2016.1.11.] [산업통상자원부령 제179호, 2016.1.11., 일부개정]

산업통상자원부 (기계로봇과) 044-203-4314
 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

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 

제2조(실태조사의 내용 등) ① 「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7조제2항 및 「지능형 로

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」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5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(이하 "실태조사"라 한다)의 내

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3.3.23.>

1. 지능형 로봇의 생산ㆍ출하 및 재고 등에 관한 사항

2. 지능형 로봇의 수출ㆍ수입에 관한 사항

3. 지능형 로봇산업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, 그 밖의 유ㆍ무형자산 등에 관한 사항

4. 지능형 로봇산업의 설비투자에 관한 사항

5. 그 밖에 지능형 로봇산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

사항

② 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, 실태조사의 방법과 기간은 지능형 로봇산업의 규모와 실태 등을 종합

적으로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.<개정 2013.3.23.>
 

제3조 삭제 <2016.1.11.>
 

제4조 삭제 <2016.1.11.>
 

제5조 삭제 <2016.1.11.>
 

제6조(로봇랜드의 조성 주체)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서 "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"이란 다음 각 호의

기관을 말한다. <개정 2013.3.23.>

1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

2.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
 

제7조(준공전사용신고서 및 준공전사용허가신청서) 영 제28조제4항에 따른 준공전사용신고서 및 준공전사용허가신청

서는 각각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.
 

제8조(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신청서 등) ① 영 제31조의3제1항에 따른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

7호서식에 따른다.

② 영 제31조의3제1항에 따른 지능형로봇 매출액 검토의견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.

③ 영 제31조의3제3항 후단에 따른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.

④ 영 제31조의3제4항에 따른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.

[본조신설 2012.7.27.]
 

제9조 삭제 <2016.1.11.>

 
 

부칙 <제179호,2016.1.11.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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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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